
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4호서식]
(앞쪽)

신고인

신고
제품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
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상호(명칭)

(주)한동기술화학

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
5068174649

성명(대표자)

공호문 공호문 ( 전자우편 :htc1046@naver.com)

( 전화번호 :054-262-1046)

( 팩스번호 :054-262-1036)

소재지(사업장)

( 37582 )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14 - 11 (주)한동기술화학

제조 수입

[ √ ] 제조 [  ] 수입

품목

세정제, 세탁세제

용도

일반용(카페트용) 외 8 종

중량·용량·매수

40 ml

제조회사명(수입의 경우)

신고사항

  기재사항 참고

제조국명(수입의 경우)

제형

비분사형 액체형(에멀젼형)

제품명

코르디가 클리너

2019 년 10 월 10 일

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신고번호 제 EB19-01-0500 호

안전기준 적합확인 

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054-262-1046

신고증명서



210mm×297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<기재사항>

연 월 일 내용 확 인

2019.10.10 최초 대표제품 신고 

 - 용도: 세정제품-세정제(일반용-가구용), 세정제품-세정제(일반용-구두용), 

세정제품-세정제(일반용-기타표면세정용), 세정제품-세정제(일반용-기타표면세

정용), 세정제품-세정제(일반용-카페트용), 세탁제품-세탁세제(가죽용), 세탁

제품-세탁세제(섬유 얼룩제거용), 세탁제품-세탁세제(섬유용), 세탁제품-세탁

세제(신발용)

 ※ 2), 3)번의 경우 해당시 준수하여야함

   1) 제품 판매 시,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

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, "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

 관한 법률" 제57조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 처해질 수 있음

   2)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의 

경우, "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" [별표 4]에 따른 어

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   3) 제품 내 함유물질 성분 중 "중점관리물질의 지정" [별표 1]에 해당하는 

물질을 사용한 경우, 2019년 7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"안전확인대상생활

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.표시기준" [별표 6]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

방법의 “기타물질”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함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이 하 여 백-


